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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수업료정책을둘러싼
국제적동향과이론과제

ー공사혼합부담인일본적특질에
대하여－

나고야대학

이시이타쿠지（TAKUJI ISHII）

翻訳：多胡太佑（尹太佑）



１．일본의비정상적인사비부담현황

・1971년중앙교육심의회 ‘수익자부담주의’를채용,
이후,천정부지로수업료・입학금을인상
・세계적으로봤을때수업료도입은매우빨랐음

(세계적으로는신자유주의적교육개혁이이뤄진
1990년대~2000년대에걸쳐수업료가도입되어옴)
・1979년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13조 2항 (b) (c)
중등교육고등교육의점진적무상조항을오랫동안
유보



<참고2> 국공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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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연도는 입학연도
②국립대학의 2004년도(平成16年度) 이후 액수는 정부가 나타낸 표준액임.

③공립대학・사립대학의 액수는 평균이고, 공립대학 입학료는 타지역에서 입학한

학생의 평균임.

이표는 1975년이후일본의
대학수업료의추이를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열이국립대학, 중간열이
공립대학, 오른쪽열이
사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의수업료인상과
함께, 공립대학・사립대학의
수업료도큰폭으로인상되어
온것을알수있습니다.



Relative share of public, private and international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final source 

Public sources All private sources International sources

Canada    2 52 48 X
New Zealand    53 47 0
United Kingdom    25 71 4
United States    36 64 a
Denmark    82 12 6
Finland 91 4 5
Norway 92 6 1
Sweden    84 12 5
France    77 22 2
Germany    83 15 2
Japan    32 68 0
Korea    40 60 X
OECD average 66 30 4



１．일본의비정상적인사비부담상황

・세계적으로봤을때일본의고등교육비에
대한사비부담은눈에띄게큼.
・단,영국이나미국도사비부담은매우높아져
있는것도사실임.
・선행연구에서는,이러한동향에비추어,점점
공사혼합부담(Cost Shearing) 이진행되고
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임.
“특히최근에는, …공사부담에서사적부담,
부모부담에서아이부담으로이행하는
경향이다”(코바야시2018:5)



２．「사비부담」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국제통계를이용한새로운시도

고등교육수업료의부담은,사적부담(private 
expenditure)임에틀림없음.
수업료부담에대하여,급부형장학금을지급하는
경우와대여형장학금을지급하는경우는,성격이
다르다.

수업료지불
(사비부담)

급부형장학금으로수업료를
전액충당한경우
(100%공비부담)

수업료지불
(사비부담)

급부형장학금으로수업료를
절반충당한경우

(50%공비부담+50%사비부담)

수업료지불
(사비부담)

대여형장학금 (대출)으로
수업료를충당한경우

(100%사비부담)



２．「사비부담」상황을파악하기위한,국제
통계상새로운시도

수업료지불
(사비부담)

급부형장학금으로수업료를
전액충당한경우
(100%공비부담)

수업료지불
(사비부담)

급부형장학금으로수업료를
절반충당한경우

(50%공비부담+50%사비부담)

수업료지불
(사비부담)

대여형장학금 (대출)으로
수업료를충당한경우

(100%사비부담)

최종재원
(Final Funds)

초기재원
(Initial Funds)

OECD도표로보는교육 2011년도판 (한국의 OECD교육지표
2011)에서인용。이후,점차데이터가풍부해지게되었다.



３．여기에서「초기재원」에주목하여제도에
대해고찰해두자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모두개인급부형장학금제도가

충실한국가들

일본
급부형장학금은규모가매우작고,
압도적으로대여형장학금에의존

수업료가비싸다고
알려진국가들

장학금제도
정비현황의차이

개인 급부형 장학금 제도가 충실한 국가들에서는, 사비
부담이 「최종 재원」에서와 달리「초기 재원」에서 매우
작아지는 것은 아닌가?



Relative share of public, private and international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initial source  and public-to-private transfers (2018)

Public sources All private sources International sources Public-to-private 
transfers

Canada    2 m m 0 m
New Zealand    70 30 0 16
United Kingdom    49 47 4 25
United States    m m a m
Denmark    82 12 6 0
Finland 91 4 5 0
Norway 95 4 1 2
Sweden    84 11 5 0
France    79 19 2 3
Germany    m m m m
Japan    m m 0 m
Korea    56 44 x 16
OECD average 72 22 6 8



3．계속해서제도고찰
・호주나 뉴질랜드는, 수업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지만, 개인
급부가 커서 사비 부담이 상쇄된다.
・영국과 한국 또한 사비 부담은 크지만 공적 재원에 의해 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쪽 사정에
대하여, 김훈호 선생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료(숫자)가 없다.

미국에서는 연방 펠 무상 장학금（The Federal Pell Grant 
Program）과 같은 보편적인 대형 장학금 제도가 충실한 점이나,
공재정에서의 재정 이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민간 장학금이
충실한 점, 나아가 대학・고등교육기관별 수업료 감면 제도
（net tuition）나 뒤에서 다루는 주 단위 수업료 보조 제도에
의하여 무상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국의
초기 사적 부담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3．계속해서제도고찰

일본에서는 민간을 포함한 장학금 수급자가 전체의 50%에
조금 못 미치는 점(2020년 49.6%), 심지어 타국의
장학금과 달리 일본의 장학금은 대부분이 변제 의무가 있는
‘대여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공적 보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종 재원’의 공사 부담 비율과 ‘초기
재원’의 공사 부담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통계상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은점을지적해둘필요가있다.예를들어『지방교육비조사
보고서』는,「국가,도도부현및시정촌의공재정에서지출된교육비의총액」을,「공교육비」로
산출하고있지만,여기에서는「PTA・그외단체등에서기부금을재원으로지출된교육비는포함하지
않는다」고하고있다.또한,그산출근거인「지방교육비」의경우도,「학교징수금(학교가
학생으로부터징수한학급비・실험실습비・수학여행비・급식비등경비)」는포함하지않는다.즉,
「기부금」이나「학교징수금」은「공교육비」에서제외되어있다.문제는「기부금」이나「학교
징수금」을공교육비에서제외하여사교육비로취급하고있는데반해, 「수업료」는공교육비에서
제외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구체적으로는,이시이타쿠지「교육의공비・사비개념-그일본적특질-
」(요토리야마요스케・신복지국가구상연구회편『공교육의무상성을실현하다-교육재정법의재구축-
』오오츠키쇼텐, 2012년), 346-352쪽)
(⽯井拓児「教育における公費・私費概念―その⽇本的特質―」)



3．계속해서제도고찰

・미국에서는 주립대학도 사립대학도, 수업료를 표시 가격
（sticker price）으로 보고, 실제로 지불하는 수업료를
순수업료（net tuition）로 구별해서 다루는 것이
통상적임（Archibald and Feldman 2011）

・미국의 대학 수업료의 ‘표시 가격’을 보고 그대로
고등교육의 수업료 부담(사적 부담)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임.

・국가에 의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 부과하고 있는 수업료 금액보다도 오히려
최종적으로 학생이 지불한 수업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2020:330）



４．미국의고등교육수업료무상지원현황－
프로미스프로그램정책의동향－

・우타가와(2019)가 동향을 다루고 있음.

・미국 연방 정부, 오바마 정권 말인 2015년 1월 8일,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 무상화 정책「미국 칼리지
프로미스（America’s College Promise：ACP）」(2015)를
발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정부와 주가 연계하여,
4분의 3을 연방이, 남은 4분의 1을 주가 부담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연간 3,800달러인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2년간) 수업료를 무상화 하고자 한 것임.

・미국에서는 고등교육 진학자의 약 40%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적, 상당히 폭넓은 무상화 조치.

・테네시주와 시카고시에서 선행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음.



４．미국의고등교육수업료무상지원현황－
프로미스프로그램정책의동향－

・우타가와(2019) 테네시주에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테네시 프로미스 (Tennessee 
Promise)’를 소개.

・이 프로그램은, 수업료 그 자체를 무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수업료 지불을 보전하는 공비
보조.

・학생은 ‘이용가능한 모든 장학금에 응모한 뒤에
테네시 프로미스에 응모할 수 있는’ 구조.

・이 때문에 ‘최후의 장학금 (last dollar 
scholarship)’이라고 불리고 있음.



４．미국의고등교육수업료무상지원현황－
프로미스프로그램정책의동향－

・2018년 3월 시점에, 아칸소주,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미주리주, 미네소타주, 
미시시피주, 네바다주, 뉴욕주,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버지니어주 등 총 15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가결되었다(우타가와 2019:29)

・ 2022년 1월 15일 기준으로, 프로미스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주는, 아이오와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미시간주, 테네시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
등 9개 주.
・그외, 주의 일부에서 확장적인 장학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주는, 버몬트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와이오밍주, 워싱턴주 등 5개 주、주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등으로 수업료 무상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콜로라도주, 몬태나주 등 5개 주.



４．미국의고등교육수업료무상지원현황－
프로미스프로그램정책의동향－

・바이든대통령취임뒤, 2021년 9월 8일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는 ACP 법안이검토되는 등 구체적인검토
단계

・ 2021년도 시점에서 ACP 법안은 사회보장 관련법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결정=보류

・2022년 8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학생
대출(론) 변제에 대하여 연수입 12만 5000달러 (약 1억
7000만 원) 이하인 국민에 대하여 한 명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을 면제한다고 발표.

・연방 장학금 증액 (연간 500달러)도 계획 중

연방 정부에 의한 정책 도입이 먼저 이뤄질지, 각 주의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전미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먼저일지, 또는, 그
결과로서 어느 시기에 전미적으로 실현되게 될지는, 현 단계에서는
미지수. 그러나 미국에서는 무상화 조치를 위한 정책 검토가 착실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



５．왜수업료는무상이어야하는가
(MARTIN, THE RIGHT TO HIGHER EDUCATION
에대한코멘트)

・고등교육은특권이 아님 (엘리트단계에서의 무상 조치조차
특권이었다고 보는 것은 오류, 대중단계에서의 무상 조치는
고등교육의특권성을 해방하는 것)
・고등교육에 접근함으로써,많은 국민이 비판적 정신을
개발함=시민이 자유롭게좋은 생활을추구하는 능력을촉진함
(personal autonomy/civic education)

＝시민의 무조건적인절대적 권리 (absolute right)
・고등교육의 권리성과 이를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

(full public funding for higher education=전면적 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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